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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

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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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cd.coe.int/ViewDoc.jsp?id=37031 (2019.11.13. 최종접속)

3) 제7원칙 (익명성) : 온라인감시(online surveillance)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

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신원(identity)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인

터넷 이용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회원국들이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국내법과 

유럽인권협약 그리고 기타 사법(司法)과 경찰 분야의 국제협정에 따라, 추적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협력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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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 1998. 4. 30 결정 95헌가16, 헌재 2002. 06. 27. 결정 99헌마480 등 참조 

5) 뉴스1, “가짜뉴스 온상…"유튜브 1인 방송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포함해야", (2019. 09. 24)

   https://www.news1.kr/articles/?37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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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성기. 2008.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7)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인 ‘인터넷언론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홈페이지’가 인터

넷언론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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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선거를 막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선거의 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에 금력 등에 의한 부정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억제하고 후보자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 선거의 공정한 집행 및 비용이 적게 드는 선

거운동의 보장, 이를 통한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참

조).

10) 송석윤, 황성기, 김도협, 김주영, 2011.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구용역보고

서,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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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2011.12.29. 2007헌마10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2 -

12)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2010)

13) 한겨례, ‘인터넷실명제 뒤 악성댓글 감소 미미’ (2009-10-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0468.html
14) 이 역시 댓글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정보통신부가 어떤 것을 악성 댓글로 보았는지 기준이 불

분명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15) 배영 외 3인,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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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향신문, “인터넷실명제 강화로 악플 비중 늘어,” (2009.1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10070301525

17) 김경년 ․김재영, “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2005),19(3): 41-35;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

보  (2002), 36(2): 205-229; 최영 ․이종민 ․김병철, “인터넷 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토론 참여자의 

익명성과 토론 매개자의 신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02) 2(2): 115-158; 박

인우 ․김미향,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

구 (2000), 16(4): 91-106;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006), 19: 70-129; 이성식,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

향,”  한국청소년연구 (2005), 16(1): 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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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

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9)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

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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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참조

21) 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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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5192&page=1281&kind=3&search=title&find=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 현황’ (https://www.iendc.go.kr/library/library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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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헌재 2010.2.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09헌바31(병합)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25) 국가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내에 정보(게시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

바 ‘일반적 감시(general monitoring) 의무의 부과’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Council of Europe, Declaration of Committee of Ministers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2003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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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27)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선거운동”결정이 내려지고 처음 치러진 총선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서는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에서 사전선거운동 게시물이 제외되면서 조치건수가 제18대 선거

의 약 10분지 1 수준인 1,23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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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지숙, 나현수, 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29)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216, 217쪽.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주시의 경우 실명제로 운영되는 ‘열린시장실’과 비실명제로 운영되는 ‘시민토론방’을 

비교해 본 결과, ‘열린시장실’의 경우 실명제 도입 이전인 2001년 4월 230건, 5월 331건, 6월 374건으로 상

승하다가 실명제를 도입한 2001년 7월 이후에는 133건, 142건, 135건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시민토론

방’의 경우 2001년 2월 83건, 4월 68건, 5월 64건, 6월 34건으로 저조하였으나, 실명제 도입 후인 2001년 

7월 236건, 8월 184건, 9월 19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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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선미디어연대 주최로 2007.12.12.개최된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에 관한 토론회 발표문

31) 배영 외 3인,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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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alley v. California, 362 U.S. 60, 65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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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clntyre v. Ohio Campaign Commission, 514 U.S. 334, 115 S.Ct. 1511 (1995) 

34) 박경신, 익명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2015년 선거법 공선법 실명확인제 합헌결정에 대한 평석, 『선

거연구』2016, vol.1, no.7, pp. 83-129 

35) David Kaye (201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9/Documents/A.HRC.29.32_AEV.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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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37) Frank La Rue (2011), 

    56. 나아가, 앞서 실명인증제와 관련해 언급했듯이, 개인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

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해당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6. Additionally, as mentioned in the section 

concerning the real-name identification system, if an individual posts messages or comments 

expressing support or opposition towards a political party or a candidate, every “Internet press 

agency” is required to identify that person’s real name, and failure to do so is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38) 52. The Special Rapporteur is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such identification systems to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rooted in anonymity. Additionally, individuals may be less 

inclined to express their opinions, particularly those that a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given the 

threat of criminal sanctions for doing so. In this regard, he notes the decision adopted by the 

NHRCK in February 2004, which stated that the realname identification “learly qualifies as 

pre-censorship, restricts freedom of Internet-based expression rooted in anonymity, and contravenes 

freedom of expression” While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regarding crimes perpetrated via the 

Interne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o identify such persons,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consider other means to identify a person and only if there is 

probable cause or reasonable doubt that the person to be identified has committed or is about to 

commit a crime.

   94. Given that the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Internet-based expression rooted in anonymity,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consider other means to identify a person and only if there is probable cause or 

reasonable doubt that the person to be identified has committed or is about to commit a crime.

39)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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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2. 8.)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236/8554.do?menuNo=200180&searchOption1=&searchOption

2=&searchWrd=&searchCn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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